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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합 특 범죄가 처벌등에 법 알 재2011 837 ( )

고 인 이 직 직 검사, ( )○○

주거 울 구

등 지 구

검 사 경태 소 진 이동균 공( ), , ( )

변 인 법 법인 국

담당변 사 황진효

법 법인 우

담당변 사 이 욱 상,

결 고 2012. 1. 27.

고인 징역 에 처 다3 .

압 핸드 개 증 마 상 증1 ( 9 ), 2 ( 1 , 1 )( 11 )○○ ○○ ○○

각 몰 다.

고인 부 원 추징 다44,621,24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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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 검사 임 여 지 부산지 검찰청 동부지청 검2007. 8. 6. 2009. 2. 8.

사 부 지 주지 검찰청 검사 부, 2009. 2. 9. 2011. 2. 13. , 2011. 2. 14. 2011. 11.

지 원지 검찰청 남지청 검사 재직 며 재 직이다18. , .

고인 검사 임 인 경 법 법인 변 사2007 ○○○ ○○

알게 어 내연 계 게 었고 검사 재직 는 동안에도 계속 내연,

계를 지 다.

편 주식회사를 립 여 허 과 동업 국에 주상복합, ○○ ○○○○ ○○

시행사업 는 과 에 허 과 분쟁이 생 여 허 특 경2010. 5. 10.○○ ○○

범죄가 처벌등에 법 횡 임 죄 고소 는데 허 에( , ) , 2010. 12. 29. ○○

고소 내용 일부에 해 만 소 고 나 지가 불 소 처분 자 이에 해 항

고를 나 항고가 각 었고 사건에 사가 진행2011. 8. 18. ,

이 다시 허 등 특 경 범죄가 처벌등에 법 횡2010. 12. 3. (○○

죄 창원지 검찰청에 고소 나 이 사건도 모 없 처분) 2011. 7. 21.

었다.

고인 이 허 처 고소 인 경 부2010. 5.○○ ○○ ○○

법 법인 명 신용카드 를 공 고( ) , 2010. 9.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
경 허 에 고소사건이 잘 처리 있도 도 달라는 취지 청탁 았○○

며 그 후에도 시 과 직 만나거나 를 는 과 에 그 부 허○○ ○○

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 여 고소인이 구속 거나 사건이 신속 게 처리 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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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도 달라는 등 청탁 았다.

고인 이 같 청탁 상태에 부 공 법 법인 명○○

신용카드 주에 있는 식당에 원 결2010. 9. 13. ‘ ’ 406,000○○ ○○○○○

것 롯 여 그 부 지 별지 범죄일람 에 재 것과 같이2010. 12. 31.

회에 걸쳐 핸드 항공권 등 구입 면 합계 원 상당65 , , 23,110,000○○

결 여 같 액 상당 재산상 이익 고 경부, 2010. 9. 10. 2011. 5. 20.

경 지 약 개월 일간 부 승용차를8 10 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공 아 사용함 써 이용료 합계 원 상당 재산상 이익 다32,801,240 .

고인 이 같이 공 원 직 에 속 사항 알 에 여 합계 원55,911,240

상당 이익 다.

고인 일부 법 진1.

에 검찰 자신 조 증거목 번1. ( 152)○○

에 검찰 진 조 회 증거목 번1. (1, 2 )( 86, 161)○○

권 에 검찰 진 조1. ○○

사보고 이 고소 사건 자료 첨부1. ( )○○

등 사항 부증명 법 법인1. ( )○○○

사보고 진 인 운 법 법인 명 차량 조회1. ( )○○ ○○○

이 이 에게 송 내용증명 자 자1. (2011. 5. 20. , 2011. 6. 13 )○○ ○○

사보고 내사자 등 경 인1. ( )

사보고 법인카드 결 내역 자 시지 송 신내역 첨부 이에 첨부 법인1.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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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결 내역 자 시지 내역( ) (2010. 1. 1. ~ 12. 31.),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
사보고 고소사건 처리경과 인1. ( )○○

사보고 승용차 리스계약 첨부 이에 첨부 자동차 운용리스 계1. ( )○○

약 부 자동차 매매계약 부 증 보증 납부 보험청약 부2 , 2 , ( ), 2○○

사보고 법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이에 첨부 명1. ( )○○○ ○○○ ○

신용카드 거래내역( )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
인 사항 조회 내역1. ○○

사보고 행 탑승내역 인 료 이에 첨부 항공1. ( ) , ,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

탑승내역 각 부1

사보고 내사자 사 등 자료 보 이에 첨부 주지검 사 아1. ( )○○ ○○

트 입주자 카드 등

사보고 내사자 일 이 자에게 허 사건 추가 고소1. ( ○○○○ ○○ ○○

장 일 보낸 사실 인 등)

사보고 법인카드 결 내역과 항공 탑승 조분 이에 첨부 법인카드1. ( )

결 내역 항공 탑승내역

사보고 내사자 품 사건 검토 이에 첨부 사건진행경과1. ( )

품 창원지검 일부 사본 창원지검, 2010 48151 , 2010 59749,

일부 사본 자가 창원지검에 출 추가 고소장 내용2011 4684 ,

사보고 자 장 일 인 이에 첨부 이 자1. ( ) 2010. 11. 30.○○○○ ○○

자에게 보낸 허 사건 추가 고소장 이 일○○

사보고 이 과 이 주고 자 시지 내용 리 보고 이에 첨부1. ( )○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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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 이 주고 자 시지 내용 리○○ ○○

사보고 통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에 첨부 통 내역자료 매1. ( ) 5 ,

지도검색 결과 부1

사보고 법인카드 매출내역 인 이에 첨부 쇼1. [ ( , ) ]○○○ ○○ ○○

신용카드 사본 부 고객명 사본 부 매출1 , 1 ,○○○ ○○○

사본 부1

사보고 보험 처리내역 자료 첨부 이에 첨부 보험처리 내역 인1. ( )○○○○○

사본 자동차 검 견 사본 자동차등 증 사본, ,

압 조 압 목 증거목 번1. ( 141, 142)

사보고 임 출 사진 첨부 보고 이에 첨부 각 사진1. ( )

법 법인 명 카드 거래내역 부1. 1○○○

사보고 자 이 이 사용 법 법인 명 카1. ( ○○ 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
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 이에 첨부 카드 사용내역)

사보고 압 색 장 집행 보고 이에 첨부1. (2011-16281 ) ○○○ ○○

매출 항공 내 매 매출 매출 원, (2010. 12. 21. 525,000 , 2010.○○ ○○

결11. 30. )

사보고 자 시지 내역 통 내역 이에 첨부 이 통1. ( ) ○○․ ○○

내역(2010. 11. 1. ~ 2011. 5. 28.)

주장 요지1.

가 고인이 부 허 에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 여. ○○ ○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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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인이 구속 거나 사건이 신속 게 처리 있도 도 달라는 등 청탁

억이 없다.

나 고인이 청탁 사실이 있다고 라도 다 과 같 이 에 고. ,

인이 공소사실 재 신용카드 이 이 사건 신용카드 라 다 를 사용 고 공소사실( ‘ ’ ) ,

재 승용차 이 이 사건 승용차 라 다 를 보 리 여 것 공( ‘ ’ ) ‘○○ ○○ ․

원 직 에 속 사항 알 에 가가 아니다’ .

고인 경 연인 계가 시작 부 경 지원 아 고1) 2007. ,○○

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 것 이 사건 공소사실 청탁시 부 개월이나4

인 경이므 알 청탁 가 부 것이 아니다2010. 5. .

고인이 부 이 사건 승용차에 사용 허락 것 이2) ○○ ○○ ○○

사건 공소사실 청탁시 부 개월여 인 경이고 에 여2 7 2008. 2. , ○○

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를 요구 여 사랑 것이며 경, 2009. 4.

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보 리해 는 동안 실질 고인 이익○○ ․

여 승용차를 운행 사실이 없다.○○

고인이 알 행 를 다고 라도 이는 단지 사랑 는 연인3) ○○

해 행 에 불과 다.

라 공소사실 재 청탁 시 이 에 연인 계에 근거 여 부 이 사건4)

신용카드를 사용 고 이 사건 승용차를 보 리 것과 청탁 사이에는 가○○ ․

계가 있다고 볼 없다.

다 그러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여 고인.

죄이다.



- 7 -

단2.

가 고인이 부 청탁 았는지 여부. ○○

고인이 부 청탁 았다는 에 부합 는 주요 증거 는 고인에○○

게 청탁 다는 취지 진 고인이 과 주고 자 시지,○○ ○○

내용 고인 부 신속 처리를 부탁 는 를 았다는 공소사실 재 고소사,

건 이 허 고소사건이라 다 주임검사 권 진 등이 있다 진( ‘ ’ ) .○○ ○○ ○○

내용 살펴보면 허 이 회사를 녹여 버리겠다고 면 회사를, ‘○○ ① ○○

운 지 않아 공검사가 늦어지는 등 국 사업이 지연 어 회사에 계속 손해

를 입히고 있었다 허 고소사건이 빨리 처리 고 죄 결 아야 허. ○○ ○○

이사에 어낸 후 국 사업 빨리 마 리 지 있 것이라고 생각했다 허.

고소사건 주임검사가 고인과 임 동 라고 니 고인이 도 있○○

것이라고 생각 여 주임검사에게 연락 해 사건 빨리 처리 도 말해 달라고 부

탁 다 는 취지 진 고 증거 면 자를 보내 직’ ( 2,111 ), ‘2010. 9. 13.②

에 고인 만나 국 사업이 빨리 마 리가 어야 는데 동업자가 애를 인“ ,

다 이번에 증거를 리해 경찰에 고소해 놓았다 고 말 있다 이후 고인이. ” .

국 사업과 해 고소 사건이 어떻게 느냐고 어보아 고소2010. 9. 13.

인 인 사항과 진행상황 알 주는 자 시지를 주고 았다 고 진 며 증거’ (

면 경 고인이 허 고소사건이 어떻게 었는지2,539 ), ‘2010. 10.③ ○○

어보 래 고인에게 사건이 빨리 처리 어야 다 는 취지 말했 것 같고 고인“ ” ,

이 그 사건 담당 검사가 마침 내 임 동 라 내가 번 알아 게 라고 해“ . ”

고인에게 사건 알아 것 같 면 담당 검사에게 연락 해 사건 빨리 처리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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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말 해 달라 는 부탁 있다는 취지 진 고 증거 면” ’ ( 2,539 ),

경 고인에게 검찰에 나를 조사 지 않느냐 내가 검찰‘2010. 11. “ ?④

에 가 말도 많고 참고자료도 출해야 고 사건 빨리 처리 면 빨리 나를, ,

조사해야 는데 나를 조사 지 않는지 모르겠다 빨리 사를 진행 도 얘 를, .

해 달라 고 말 다는 취지 진 는 증거 면 진 이외에” ’ ( 2,113 ), ○○

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다른 증거들에 여 인 는 다 과 같 사

들 즉 허 과 동업 국에 진행 주상복합 시행사업이 허 과, ○○ ○○ ○○

불 사업 장 등 인 여 국내 시행사가 부도 처리 면2010. 7. 13.

당좌거래가 지 고 소 부동산에 강 경매가 진행 는2010. 7. 15. ○○

등 경 매우 곤란 상황에 이르게 이에 는 허 고소사, ○○ ○○

건이 신속 게 구속 소 등 리 향 처리 도 해야 요 이 컸 ,

고인과 경찰이 주임검사에게 허 고소사건에 재지 건 를○○ ○○

자 이름 알 진행상황이랑 고인 허 억 상당2010. 9. 13. “ ”( ), “ , 16→ ○○ ○○

업 상 임 억 상당 업 상횡 고인 지 는 고인 내일, 7 ”( ), “ ?”( ), “○○→ → ○○

는데 고인 연락해볼게 고인 같이 허 고소사건에”( ), “ ”( )○○→ → ○○ ○○

구체 인 내용 자 시지를 주고 이 경 고인에, 2010. 10.○○

게 우리 에 각종 경리장부 허 자 첩 입 여 고소 는데 허‘ ,○○

이 회사를 부도내거나 녹여 버린다고 니 사건이 빨리 처리 었 면 좋겠○○

다 는 취지 말 다고 고인 에게 뜻 달했고‘ 2010. 10. 8. “○○

그 게 겠 장청구도 고 해 보겠 부도 등 상황 다 명했어 라는 자”

시지를 보낸 허 고소사건 주임검사인 권 고인이 허 고소사건, ‘○○ ○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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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신속 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 부탁 다는 취지 진’

증거 면 면 허 고소사건에 여 참고인 에( 1,536 , 1,537 ), 2010. 11. 3.○○ ○○

조사를 끝 이상 사가 진행 지 아니 고 고인이, 2010. 11. 22.

에게 권 검사 는 말해뒀 니 그리 알어 라는 자 시지를 보낸 고“ ” ,○○ ○○

인 부 허 에 추가 고소장 안 이 일 아2010. 11. 30. ○○ ○○

검토 후 에게 창원시경에 출해 경찰쪽 통해 사건 구속 견2010. 12. 6. “ .○○

리는게 나 거 같아 창원시경에 다시 는게 좋 거 같아 라는 자”, “ ”

시지를 보내 도 등 종합 여 보면 권 각 진 앞에 살, ,○○ ○○

펴 본 여러 사 들 특히 자 시지 내용 등과 모 일 여 신 이 있다고 보이,

고 각 진 과 다른 증거들 종합 여 보면 고인이 부 허 고소, , ○○ ○○

사건에 여 시 재 같 청탁 사실 히 인 있다 고인(

자 자 자 시지는 고인이 평소 자신 시2010. 10. 8. 2010. 11. 22.

에게 자신 법조인 능 과장 여 과시 는 차원에 실 지도 않○○

일 부풀 보낸 것이라는 취지 주장 나 앞 살펴 본 같이 신 이 있,

다고 인 는 각 진 과 청탁 여부가 아니라 알 행 내용에만○○

각 자 시지 내용 맥 등에 추어 보면 각 자 시지는 고인이,

에게 청탁에 라 알 행 를 다는 것 나타내 여 보낸 것 보이므○○

각 자 시지는 고인이 부 청탁 았 뒷 침 는 증거가, ○○

다고 것이다 고인 자 자 시지는 고인이 검사. , 2010. 12. 6.

경험상 경찰에 고소장 시키는 것이 사건 른 처리에 도움이 다는 견

시 것에 불과 고 알 과는 다고 주장 나 고인 개인 인 견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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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라도 사건 른 처리에 도움이 다는 내용 견 시는 허 고소사○○

건 신속 처리에 알 행 연장이거나 알 행 이 있는 것

보아야 것이다 고인 허 고소사건이 검찰 송 이후. 2010. 10.○○

경 주임검사에게 차 를 사실 있 나 이는 에 심 과1 , ○○

여자 계가 복잡 이 그가 변 사 있는 법 법인 소속 여자 변○○

사 허 고소사건과 여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여자 변 사가 실 허○○ ○

고소사건 담당 고 있는지 인 고자 는 생각 허 고소사건에 여○ ○○

알아보았 것일 뿐 주임검사에게 특별 부탁 사실 없다고도 주장 나 고, ,

인이 부 부탁 지도 않았는데 허 고소사건에 여 주임○○ ○○

검사에게 를 다는 것 쉽게 납득 어 고 여자 변 사가 실 허, ○

고소사건 담당 고 있는지 인 여 주임검사에게 를 다는 것도 상○

식 이해 힘들다).

나 고인이 이익이 공 원 직 에 속 사항 알 에 가인지 여부.

공 원 직 에 속 사항 알 과 품 사이에 가 계가 있는지 여부

는 당해 알 내용 알 자 이익 공자 사이 분 계 여부 이익 다과 이익, , ,

경 시 등 사 종합 여 결 알 과 품 사,

이에 체 포 가 계가 있 면 족 고 나아가 알 자가 품에, ,

그 알 행 에 가 질과 그 외 행 에 가 질이 불가

분 결합 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가 불가분 알 행 에 가

질 가진다고 이 상당 다 법원 고 도 결 법원( 2002. 8. 23. 2002 46 ,

고 도 결 참조2008. 1. 31. 2007 8117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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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 법리를 이 사건에 여 보건 앞 든 증거들에 여 인,

는 다 과 같 사 들 즉 이 사건 신용카드 여 고인이, ,① ㉮ ○○

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 시 이 부 허 고소사건에○○ ○○

청탁 인 경이 는 나 그 당시는 이 허 고소2010. 5. , ○○ ○○

청탁시 에 지 않았 고인이 경 부, 2010. 9.㉯ ○○

허 고소사건에 청탁 이후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도 액이○○

그 이 에 해 에 띄게 증가 부 지 일간(2010. 5. 7. 2010. 9. 12. 128 29

회 합계 원 부 지 일간 회 합계7,729,490 , 2010. 9. 13. 2010. 12. 31. 110 65

원 특히 고인이 추가 고소장 안 검토 후 에게 경찰에23,110,000 ), ㉰ ○○

는 것이 좋 것 같다는 내용 자 시지를 보낸 인 과2010. 12. 5. 2010.

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 만 원 만12. 25. 539 , 590○○ ○○ ○○

원 이 사건 신용카드 각각 결 여 이 사용 액들 훨씬 과 는 고액 사

용 고인 과 여 에게 추가 고소장 안 일, ㉱ ○○ ○○ ○○

이 일 값 보내도 만 이라는 자 시지를2010. 11. 30. “ ~ 540 ” , 2010. 12.

추가 고소장에 검토 견 자 시지 보내 에 진짜 늘 가6. “ ○○

값 보내 요 만원 이라는 자 시지를 각 보내 도 이 사건 승~ 540 ” , ② ○○

용차 여 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를 요구 여, ㉮ ○○

이 경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 고 이를 고인과 이 열쇠를2008. 2. ,○○ ○○

나씩 소지 면 공동 이용 여 다가 고인이 경 주지 검찰청, 2009. 2.

인사 이 난 후 주에 있는 사 아 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입2009. 4. 21. ○○

주자 보 차량 등 고 경 원지 검찰청 남지청 인사 이, 20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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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후에는 울에 있는 고인 주거 아 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입주자 보 차량○○

등 는 경부 경 지 사이에 이 차 도 이, 2009. 4. 2011. 6. ○○

용 것 외 고는 고인이 곧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 주거지 등에 주차○○

여 고 언 든지 사용 있는 상태 보 여 고인이 이 사건, ㉯ ○

승용차를 언 든지 사용 있는 상태 보 고 있었고 가끔 사용 이상○

이 사건 승용차 리스료 상당액 이익 취 것 인 있고 고인,○○

이 실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 주행 거리가 짧다는 것 고인이 같○○

이익 취 다는 인 에 해가 지 않는 앞에 살펴 본 같이 이, ③

사건 신용카드 승용차를 사용 거나 보 리 에 청탁이 있었고 그에○○ ․

알 행 지 있었 이 인 는 이상 청탁시 이 에 신용카드나 승○○

용차라고 라도 청탁 시 부 는 앞에 살펴 본 신용카드 사용 도,

액 증가 주고 자 시지 내용 청탁 이후 실 알 행 를 등에, ,

추어 볼 이 사건 신용카드 승용차 사용 인 이익이 그 과는, ○○

달리 청탁과 가 계에 있는 것 그 격이 달라진다고 보이는 엇보다도 법,

가인 고인 는 부 청탁 시 이후에는 이 사건 신용○○

카드 승용차를 사용 는 것이 단 히 내연 계에 른 경 지원 어○○

청탁에 가 질 가지게 다는 것 인식 것 보이는 등 종

합 여 보면 고인이 부 시 원 상당 이익에는 체, 55,911,240○○

포 보아 공 원 직 에 속 사항인 허 고소사건에 알, ○○

가가 포함 어 있다고 보아야 고 고인이 이익에 알 행 에 가,

질 외에 다른 격 것이 포함 어 있다 라도 이는 알 행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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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불가분 결합 어 있다고 보이므 같이 이익 부가 불가분,

알 행 에 가 질 가진다고 이 상당 다.

다 소결.

결국 고인 변 인 주장 모 이 없어 아들이지 아니 다.

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택1.

특 범죄 가 처벌 등에 법 조 포 여 징역 택3 ( , )

몰1.

특 범죄 가 처벌 등에 법 조 단13

추징1.

특 범죄 가 처벌 등에 법 조 후단 이익 원에 몰13 ( 55,911,240

는 핸드 개 가액 뺀 액 추징함1 2 )○○ ○○ ○○

이 사건 범행 검찰청법 조에 라 공익 자 범죄 사 공소4 ,

그 지에 요 사항 범죄 사에 사법경찰 리 지 감독 등 직 를, ․

행 는 검사 고도 청 과 도 지 여야 신분이었 고인이 내연

계에 있었 부 청탁 고 공 원 직 에 속 사항인 허○○ ○○

고소사건 알 에 여 원에 이르는 이익 것 그 죄질이 매55,911,240

우 나 고인이 청탁 취지에 라 허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, ○○ ○○

여 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 는 등 구체 인 알 행 지 이 사건 범,

행 검사 청 과 도 검사 직 공 에 국민 신뢰를 심 게 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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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 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승용차 사용 이익이, ○○ ○○

과 애 계에 른 것이라고 주장 면 청탁 가 에 여 범행

부인 고 있는 것에 추어 자신 잘못이 엇인지를 진 인식 고 있지도 못

고 있고 자신 잘못 진지 게 우 고 있지도 않다고 보이는 등 종합 여 보

면 고인이 원에 알 행 에 가 외 질이 일부 불가분, 55,911,240

결합 어 있다고 보이는 고인에게 사처벌 이 없는 고인이, ,

검찰에 를 끼 고 사회 큰 를 일 킨 에 여 잘못 이 고

있는 등 리 양 요소를 고 라도 고인 장 간 사회 부 격리시키는

실 고함이 마 다.

그 에 고인 행 경 범행 동 단 범행 후 황 등 이 사건 변, ,․ ․

과 에 나타난 양 조건들 루 참작 여 고인에 다.

다만 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염 는 없는 것 단 는 고인이, ,

재 임신 주째 노 임신 자궁근종 고 험 임신 상태인 등 참작 여28

고인 법 구속 지는 않 다.

이상과 같 이 주 과 같이 결 다.

재 장 사 진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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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일시 가맹 결 액 원( ) 명목

1 2010-09-13 22:03 ○○○○○ 406,000 회식

2 2010-09-14 01:45 소주○○○ 220,000 회식

3 2010-09-17 17:03 킨( )○○ ○○ 100,000 식

4 2010-09-17 18:12 항공항공권㈜○○ 73,500 항공권

5 2010-09-17 23:00
○○○○○

㈜○○○○○○
110,000 마사지 용

6 2010-09-26 20:00
○○○○○

㈜○○○○○○
110,000 〃

7 2010-09-28 22:41 주 소㈜○○○○○○ 50,000 주

8 2010-10-02 14:41 원○○○○○○ 30,000 부 리

9 2010-10-02 14:52 약국○○ 21,700 약품 구입

10 2010-10-02 20:35 ㈜○○○ ○○ 416,000 침구 구입

11 2010-10-02 20:36 ㈜○○○ ○○ 540,000 〃

12 2010-10-09 11:59 원○○○○○○ 1,000,000 〃

13 2010-10-09 15:13 ○○ 70,000 타 쇼

14 2010-10-09 20:25 쇼○○ ㈜○○ 200,000 주 용품 구입

15 2010-10-09 20:26 쇼○○ ㈜○○ 188,000 〃

16 2010-10-09 20:28 쇼○○ ㈜○○ 12,000 “

17 2010-10-10 12:03 통신○○○ 45,000 타 쇼

18 2010-10-10 15:38
○○○○○

㈜○○○○○○
110,000 마사지 용

19 2010-10-10 18:26 항공㈜○○○○ 74,000 항공권

20 2010-10-16 13:47
○○○○○

㈜○○○○○○
110,000 마사지 용

21 2010-10-24 19:56
○○○○○

㈜○○○○○○
110,000 〃

22 2010-10-26 20:51 주 소㈜○○○○○○ 70,000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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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2010-10-27 20:54 주○○○○㈜○○ 60,710 타 쇼

24 2010-10-29 18:31 항공항공권㈜○○ 73,500 항공권

25 2010-10-30 16:35 ㈜○○○○○ 269,000 탁 용

26 2010-10-30 16:50 ㈜○○○ ○○ 105,000 구입

27 2010-10-30 17:16 ㈜○○○ ○○ 361,000 〃

28 2010-10-30 17:25 ㈜○○○ ○○ 93,000 타 쇼

29 2010-10-30 17:44 ㈜○○○ ○○ 95,000 〃

30 2010-10-30 18:06 ㈜○○○ ○○ 39,000 〃

31 2010-10-30 19:55 항공㈜○○○○ 78,000 항공권

32 2010-10-31 18:09
㈜○○○

○○○○
273,000 구입

33 2010-11-01 07:28 항공㈜○○○○ 65,500 항공권

34 2010-11-01 08:27 개인택시 17,900 택시 요

35 2010-11-06 10:05 항공항공권㈜○○ 82,500 항공권

36 2010-11-06 23:21
㈜○○○○○○

아울( )○○○○○
337,420 구입

37 2010-11-08 06:24 항공㈜○○○○ 65,500 항공권

38 2010-11-12 18:39 항공항공권㈜○○ 113,500 〃

39 2010-11-17 19:25 항공㈜○○○○ 65,500 〃

40 2010-11-17 23:19 ㈜○○○ ○○ 53,510 타 쇼

41 2010-11-22 07:27 항공항공권㈜○○ 65,500 항공권

42 2010-11-28 14:30 미○○○○○○ 10,500 타

43 2010-11-30 06:33
항공면 사업본부㈜○○

내 매
525,000 타 품

44 2010-11-30 13:01 복집○○○ 78,000 식

45 2010-11-30 21:01 ○○ 417,000 회식

46 2010-12-01 12:48 ○○○ 50,000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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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.

47 2010-12-03 18:54 항공항공권㈜○○ 113,500 항공권

48 2010-12-04 14:48 ㈜○○○○○○○○ 17,440 타 쇼

49 2010-12-04 22:12 ㈜○○○ ○○ 168,150 타 쇼

50 2010-12-05 18:47 ㈜○○○ ○○ 5,390,000 ○○ ○○

51 2010-12-05 19:38 ㈜○○○ ○○ 230,000 침구 구입

52 2010-12-05 20:13 ㈜○○○ ○○ 732,000 〃

53 2010-12-06 06:38 항공㈜○○○○ 65,500 항공권

54 2010-12-13 19:55 주○○○○㈜○○ 118,970 타 쇼

55 2010-12-14 09:10
○○○○○○㈜

○○○○
70,000 주

56 2010-12-15 12:52 철 구이○○○○○○ 41,500 식

57 2010-12-16 21:54 ○○○○○ 460,000 회식

58 2010-12-18 13:28 원○○○○○○ 1,000,000 부 리

59 2010-12-19 20:31 ㈜○○○ ○○ 150,200 타 쇼

60 2010-12-21 21:44 ○○○○ 145,000 식

61 2010-12-25 19:03 ㈜○○○ ○○ 5,900,000 ○○

62 2010-12-26 20:40 ○○○○ 143,000 타

63 2010-12-30 21:34 ○○○○○ 669,000 회식

64 2010-12-30 23:05 ○○ 210,000 〃

65 2010-12-31 17:38 조합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25,000 통

회에 걸쳐 법 법인 명 카드65 ( )○○○ 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
합계 원 결23,110,000


